
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[별지 제107호서식] <개정 2021. 12. 31.> (앞쪽)

자동차운전교육수강증
(면허종별)

성 명: (생년월일: )

교육생번호:

유효기간: 부터

까지

사  진

3.5㎝×4.5㎝

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

배경 없이 6개월 내에 

촬영한 것)

○○자동차운전(전문)학원 설립ㆍ운영자 직인

86㎜×54㎜[폴리염화비닐(PVC) 980.4g/㎡]



(뒤쪽)

□ 교육생의 권리

1. 사전 예약된 시간에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2. 언제든지 강사의 동승교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3. 법적요건에 해당할 경우 수강료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.

4. 학원의 불법ㆍ부당행위를 고발할 수 있습니다.

□ 주의사항

1. 교육을 받을 때에는 반드시 수강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.

2. 1교시 당 교육시간은 50분이며, 10분 이상 지각하면 교육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3. 전문학원의 경우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지 아니하면 기능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4. 교육 중에는 강사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.

(주) 음영부분은 황색으로 하여야 하고, 학사관리 전산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자기띠 또는

전자칩이 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.


